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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수입제도

무역정책

홍콩은 자유무역정책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무역에 제한이 

없음

� 주류, 담배, 화석연료, 메칠 알코올 등 4가지 수입품목 외에는 수입 관세가 없음

� 수입허가증과 수출허가증 획득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 품목은 특별한 

증명서 없이 수입과 수출이 가능함

� 시민들 위생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명서나 신청서를 

요구함

수입허가, 한도

홍콩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허가증이나 한도가 없음

� 어농서(魚農署)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홍콩에서 생산된 해산물(활/냉동)과 

민물고기(활/냉동)는 46,000톤 이었으며, 매년 소비되는 수산물 수요량

(140,792톤)의 32.7% 수준임

관세

홍콩에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는(활/냉동/건조 상태) 관세가 없음

라벨링 규정

2008년도의 ｢식품 및 약품｣(성분조합 및 표기)법에 따르면, 포장된 식품들의 

라벨에는 에너지와 7종류의 영양함량이 표기 되어야함

� 단백질, 탄수화물, 총 지방,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당분

� ｢수정규례｣에 따르면 에너지와 7종류의 영양성분을 표기할시 이하의 표준을 

사용 할 수 있음

⋅ 100g 이나 100mg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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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포장용 단위

⋅매일 섭취분량 (포장에 지시된 분량 기준으로)

표기상 모든 자료는 영어나 중국어를 사용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해야 함

<라벨링 샘플; 일본산 자숙전복>

참치캔 등 액체가 첨부된 식품의 액체부분의 성분표기는 각 가공업체의 결정

이지만 포장에 설명이 되 있어야함

면제사항

� 면적이 100mm 이하의 식품은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제됨 (예: 개별 사탕)

� 식품에 에너지 요소가 없을시 면제됨 (예: 찻잎, 향신료, 물)

� 열처리가 안 되었고, 첨가물이 없을 시 (예: 신선 고기, 과채류)

유통기간

� 생산일자와 유통기간은 반드시 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수입절차 및 유통

현재로선 홍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특별한 통과서류나 절차는 필요 

없음

� 세관 통과 시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로 부터 임의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산물 수출국의 위생서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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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명서를 수산물에 부착을 권함

�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유통사에서는 수입업자들에게 연락, 운송이 지연된

다고 통지함. 검사 과정은 7～10일 소요됨

� 위생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을 따라야 되지는 않지만 품명, 학명, 생산지, 수량, 

제조일자, 배치 번호, 가공공장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필요함. 또한 신선수산물의 

경우 에는 수확일, 수확지역도 필요함 

� 회나 생굴 등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들은 수출 국가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여, 

식용의 위생안전 표준에 부합한다는 증명서가 있는 것을 선호함

� 식물환경위생서는 검사 시 사용된 샘플의 수량에 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통보를 함. 수입업체는 이 통지서로 샘플로 사용된 수량에 대한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문의는 852-2867-5990 식물환경위생서 

식품출입부서나 2868-0000 식품안전 24시 비상전화로 가능

� 수입된 해산물이 검사통과를 못할 시 전 물량이 압수됨. 향후 동일 업체에서 

해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환경위생서에서 검사를 강화하여 문제 식품이 

홍콩에 수입되는 것을 최소화함

중국산 수산물 유통･검사

� 매일 천근에 달하는 민물고기, 해산물, 어패류 등이 중국에서부터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음

� 중국에서 홍콩으로 수산물 수출시 문금도(文錦渡)의 세관을 지나야 하며, 통관 시 

기타 수출국과 달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함

� 수입상은 검사를 받을시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출입경검험검역국(出入境檢

驗檢疫局)에서부터 서명을 받은 동물위생증명서(민물고기나 어패류일 경우)와 

식물입국신청보고서가 필요함

� 홍콩으로 수출하는 중국 민물고기 어장들은 반드시 중국 정부와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홍콩 수입 수산물 관리

� 냉동/신선 수산물 관리

⋅홍콩에서 활, 신선 및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기위해선 반드시 식물환경위생서에 

신청 후 신선량식점(新鮮糧食店) 면허를 먼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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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급시정조례｣(公眾衞生及市政條例) (제 132장)에 따르면, 판매되는 

모든 음식은 사람식용에 적합해야한다고 지정되어 있음

⋅활/냉동된 수산물은 132장의 규정 외 ｢해어(통영)규정｣ (≪海魚(統營)條例例≫) 

(제291장)을 따라, 운송지점, 분배 지점 등 사전 등록을 해야 함

⋅현제 홍콩에는 전 지역의 수산물을 7개의 대리점에서 공급하고 있음

� 민물고기 관리

⋅대부분 민물고기는 중국에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문금도나 수상운반을 

통하여 홍콩으로 수출됨. 2005년 8월 말라카이트 그린이 민물고기에서 발견

되어, 홍콩정부는 ｢식물내유해물질규례｣《食物內有害物質規例》 (제 132AF장)를 

개선함으로, 말라카이트 그린성분이 있는 식품의 수입과 판매에 대하여 엄

격해졌음

� 활 해산물 및 어패류 관리

⋅홍콩으로 수입되는 활 해산물과 어패류는 ｢식물안전조리｣의 규정을 따라야함

⋅활 해산물을 판매하기위해선 식물환경위생서 에서부터 운영 면허를 받아야함. 

홍콩으로 수입되는 활생선의 반은 3곳의 대리점에서 판매되며, 나머지 반은 

홍콩 각 지역의 개인 업소서 판매가 되고 있음

식물안전규정

� 2011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식물안전조례｣ (제612장)에 따르면, 활생선, 패류 

등 활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수입하거나 배급 하는 업체들은 식물

환경위생서에 신고를 하고, 기타 규칙에 알맞게 등록을 하거나 허가증을 취득

해야함

� 식품 수입업체나 식품 배급업체 등록증과 식품수입기록으로 이루어짐

� 수입상이나 분배상은 동일한 등록 제도를 사용하여, 식품에 문제가 발생 시 

식물환경위생서에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짐

� ‘식품수입업체’는 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을 말하며,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해 

식품을 홍콩으로 수입함

� ‘식품분배상’은 식품을 배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 임무는 홍콩에서 식품을 

배급함. 식품 생산자(양어장, 농장), 식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식품을 배급하는 

업체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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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수산물 수입상과 분배상 등록제도

｢식품안전규례｣에 따르면, 모든 수산물 수입업체와 배급사는 식물환경위생서 

장의 허가 후 등록을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할 수 없음

신청인은 직접 우편, 팩스(2156-1015)등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Hong Kong Wan 

Chai, Queens Road East 258, 1/F Rm119 식품수입･분배상 행정부서에 송부해야함. 

신청서는 사업등록증, 홍콩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 서류사본과 같이 보내야함

신청인은 모든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과 법의 조건을 충족한 후, 등록비용을 지

불할 수 있으며 (3년 기간 등록비는 HKD $195), 동시에 식품 수입업체나 배급

업체가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http://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

FSO_application.html

이상의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6개월간 징역형을 받게 됨

｢식품안전조례｣에 의하면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을 하거나, 도매방식으로 홍콩

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을 공급 받은 업체나, 식품을 

공급해준 업체들과의 거래 기록을 보유해야함. 또한 현지의 수산물을 포획 

하고 사업적으로 홍콩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포획 기록을 보유해야함. 최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식품 배급 기록을 보유할 필요가 없음

거래기록의 특별한 양식은 없고 이하 3가지 예에 따라 법정준비소요액을 준수 할 

수 있음

�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직접 작성한 거래기록(수사본이나 컴퓨터 기록 모두 가능)

� 정부 규정 양식 (첨부 1, 2 참고)

각 업체들일 기록해야하는 내용

� 수입된 식품의 매입 기록(수입 기록)

⋅홍콩으로 음식을 수입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유해야하는 정보

⒜ 식품을 매입한 날짜

⒝ 판매처의 성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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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된 식품의 원산지

⒟ 식품의 총량

⒠ 식품에 대한 설명

� 도매 공급 식품의 기록(도매 기록)

⋅식품을 도매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유해야하는 

정보

⒜ 식품이 공급된 날짜

⒝ 구매처의 성명과 연락처

⒞ 식품의 총량

⒟ 식품에 대한 설명

� 이상의 기록은 식품이 공급된 후 72시간 이내에 작성 완료되어야 함

기록 보유기간

�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을 하거나, 도매방식으로 홍콩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기록을 하단의 기간 동안 보유해야함

유통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식품은 식품 매입, 포획 아니면 공급된 3개월 후까지

유통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은 식품이 매입, 포획 아니면 공급된 24개월 후까지

활 수산물은 식품이 매입, 포획 아니면 공급된 3개월 후까지

처벌

� 2012년 1월 31일까지의 거치기간 후 이치에 맞는 변명 없이 기록 필요조건에 

충족하지 못할시 불법행위로, 최고벌금 HK$ 10,000 및 3개월간 징역에 처 할 수 

있음

식물 안정명령

� ｢공처위생급시정조례｣(제132장) VA부분에 따르면, 식물환경위생서 장은 

합리적인 이유로 필요성을 느낄시 대중의 위생의 안전성이나 위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명령을 지시할 수 있음

� 서장은 이하의 안정명령 하나 아니면 동시에 다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지정된 기간 동안 어느 식품의 수입금지

⋅지정된 기간 동안 어느 식품의 공급금지

⋅이미 공급된 식품을 지정된 방식과 기간 내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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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식품이든 압수, 고립 및 폐기 할 수 있으며, 압수, 고립 및 폐기의 방법과 

시기도 정할 수 있음

⋅어느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금 시 특별한 

허가로 일정 식품의 활동을 허락도 가능함

비관세장벽 및 수산물 통과 시 주의사항

홍콩 식물환경위생서에서 향후 홍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더 엄격한 수입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11년 9월 15일 발표

신규 수산물 수입규정(안)

� 1급 (위험성 높음)

⋅대상 : 테트로도톡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예: 활 복어)

⋅제한 : 수입 금지

� 2급 (위험성 있음)

⋅대상 : 바로 식용이 가능한 수산물(예: 생굴), 시가톡신이 있을 수 있는 산호

초에 서식하는 생선(야생이며 3kg이상), 복어 제품(가공･미가공 불문) 등

⋅제한 : 수입 시 수출국(위생처)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위생증명서, 어선의 

선장이 서명한 선언문(야생 수산물일 경우) 필요. 이외 수입업체들은 수산

물이 세관에 도착 전 식물환경위생처에 통보해야 함(해상운송 시 8시간 전, 

육상운송/항공화물 시 2시간 전). 만약 필요할 경우 수입품은 검사 및 샘플 

추출에 선정될 수 있음

� 3급 (위험성 낮음)

⋅대상 : 기타 활 수산물,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제한 : 공식적인 위생증명서나 선언문(야생 수산물 시)이 부착되어 있으면 

충분

� 4급 (위험성 없음)

⋅대상 : 가공 수산물

⋅제한 : 별도의 특별한 수입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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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 수입정보

홍콩 수산물 수입현황

’10년 Asian Seafood Exposition에 공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의 응답자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번은 수산물을 먹는다고 응답하였음

’10년 홍콩의 수산물 총수입액은 1,71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19.4%증가하였으며, ’11년 7월말 현재 2,73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음

쓰나미 후에도 일본이 홍콩의 수산물 수출국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홍콩에서 선호하는 일본 건수산물 향후물량에 확신이 없어 금년에 미리 대량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홍콩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1 일본 324,545 359,943 520,391 343,917 29.7

2 중국 233,286 311,011 354,122 227,151 22

3 호주 247,040 246,423 229,925 142,788 -10.3

4 미국 108,402 133,991 170,999 96,028 30.8

5 노르웨이 89,963 101,088 128,784 78,262 8.7

6 인도네시아 107,003 113,047 127,069 73,079 -2.2

7 캐나다 84,761 90,160 113,560 71.156 10.9

8 배트남 67,764 71,576 80,770 1261,220 46.4

9 스페인 52,008 45,490 54,672 44,951 52.8

10 필리핀 69,967 67,782 74,308 44,772 5.7

22 한국 11,333 13,665 23,851 13,334 -17.4

- 전체 2,166,582 2,289,473 2,734,706 1,715,08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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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현황

넙치 (활)

품목 상태 HS Code

넙치 활 -

관세율 : 없음 관세율 적용 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해당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 별다른 수입요건이나 주의사항 없음 

(*수입통계 실적 잡히지 않음)

굴 (활, 냉동, 건조)

품목 상태 HS Code

굴

활 030710

냉동 030710

건조 030710

관세율 : 없음 관세율 적용 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해당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으며, 활굴 수출시 위생증 부착 권함 

<굴(활,냉동,건조)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1 일본 8,686 13,399 25,141 15,591 -31.3

2 미국 8,143 8,905 13,596 8,725 3.2

3 한국 3,221 2,938 9,051 4,534 -40.9

4 호주 2,097 1,874 2,504 2,382 75.6

5 중국 2,483 4,432 4,463 2,280 -28.1

합 계 29,986 37,597 63,386 40,056 -16.6

해삼 (활/신선)

품목 상태 HS Code

해삼 활/신선 -

관세율 : 없음 관세율 적용 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해당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 별다른 수입요건이나 주의사항 없음 

(*수입통계 실적 잡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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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전복 (냉동/건조/염수장)

품목 상태 HS Code

(4)해삼, 전복

냉동 030799

건조 030799

염수장 030799

관세율 : 없음 관세율 적용 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해당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 별다른 수입요건이나 주의사항 없음 

<해삼/전복(냉동,건조,염수장)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1 일본 170,778 172,301 266,480 274,033 63.5

2 미국 18,366 23,479 30,904 28,413 66.5

3 호주 29,743 26,138 33,482 24,411 8.4

4 캐나다 11,333 16,181 22,341 18,627 45.5

5 중국 4,437 21,850 17,067 14,741 54.2

합  계 342,123 389,462 517,624 470,509 44.7

* 상기 수입실적은 해삼, 전복 외에도 무척추 수산물 포함 수치임

굴/전복 (조제/통조림)

품목 상태 HS Code

굴/전복 조제, 통조림 160590

관세율 : 없음 관세율 적용 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해당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 별다른 수입요건이나 주의사항 없음 

<굴/전복(조제,통조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1 호주 38,516 29,280 29,383 29,044 55.3

2 중국 8,294 14,313 15,574 20,167 171

3 칠레 6,029 7,410 11,052 11,688 72.1

4 남아프리카 12,472 7,239 10,056 8,485 54.9

5 대만 5,755 7,181 9,826 8,328 50.6

합  계 114,671 100,372 124,045 105,756 47.3

* 상기 수입실적은 굴, 전복 외에도 기타 어패류 포함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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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품목 HS Code

조미김 160590

관세율 : 없음 관세율 적용 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해당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 별다른 수입요건이나 주의사항 없음 

<조미김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국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1 태국 1,736 2,577 2,218 32.7

2 한국 594 559 854 143.9

3 중국 1,088 972 595 -15

4 일본 65 126 115 34.8

5 대만 23 75 5 -92.6

합  계 3,507 4,322 3,787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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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산물 거래기록 샘플(일반 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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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산물 거래기록 샘플(수입자용)


